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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도로 통행규정
제5절 고속도로 특별규정
[제67조]

보행자,·비자동차·,트랙터,휠식·전용기계차,연결버스·,트럭 및 기타 설계 최고시속이 70킬로미터 미만인 자동차는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없다. 고속도로에 설치된 속도제한 표지판에 기재된 최고시속은 120킬로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68조]

자동차가 고속도로 위에서 고장이 발생한 경우, 본 법 제52조에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경고 표지판은 고장차량의 진행방향에서 150미터 밖에 설치하여야 하며, 고장차량은 우측 갓길이나 응급차도내로 신속히 이동하고 즉각 경찰에 신고하여야 한다.
자동차가 고속도로 위에서 고장 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구조차량 또는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견인하여야 한다.
[제69조]

어떠한 단체나 개인이든지 고속도로 위에서 운행중인 차량에 대한 검문을 실시할 수 없다. 단, 공안기관의 인민경찰이 법에 의거하여 긴급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문은 한국인을 위한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 안전법규를 번역한 것으로 원문과 해석이 다를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이용하십시오) 

